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2022. 12. 19.(월) 10:00 배포 일시 2022. 12. 19.(월) 10:00

담당 부서 동물질병관리부 책임자 과  장 이연섭 (044-123-4567)

동물약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돈환 (044-123-6789)

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·지정 확대 등 규제 개선

- 동물용의약외품 신(新)시장 개척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확보 기대

 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, 이하 검역본부)는 동물약품 산업활성화를 

위해 동물용의약외품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 등을 

반영한 「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을 12월 16일 

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
 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

하고, 식이섬유를 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하여,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도 

동물용 영양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  아울러, 산업동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신개념 외용살포제*를 동물용

의약외품으로 확대지정하였으며, 이를 통해 축산현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

제품을 공급하여 신생자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예방 등에 도움을 주

고자 하였다.

* 외용살포제: 신생자돈 등 신생자축의 건조 및 탈취 등의목적으로동물체에 직접적용하는제제

  검역본부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“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건강관리를 

위한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동물약품 산업 미래성장 동력을 

확보하기 위한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동물약품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물

약사(藥事)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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